
Ⅱ . 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1. 국제기준의 출현 배경

가 .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요구

1998년은 국내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라고

할 수 있다 . 국제자본시장의 고속성장에 비례하여 이에 상응하는 일

관성 있는 재무보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증권감독자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IOSCO)가 IASC에

게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걸맞는 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및 제정

을 요청한 것이 1995년이었다 .

IASC는 이를 위해 3년간 회계기준의 재정비 과정을 통해 핵심

회계기준들(Core Standards)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실질

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표 1] 참조), 핵심 회계기준서들 중 제일

마지막으로 제정된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이 완성된 시

기가 1998년말이다 .3)

IASC가 핵심 회계기준들을 제정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기준 자

체 및 기준들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 이는 국제회계기준

(IAS)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모호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과거의 비

3) 현재 IAS 39는 일종의 임시기준서(Interim Statement)로서 보험회계프로젝

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금융상품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종적인 금융상

품의 회계기준을 완성할 예정이다. 200 1년 4월에 기준서 초안(Draft
Statement)이 공표된 상태이다 .

5



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재무회계기준위

원회(FASB)의 젠킨스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

한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4)

1. 표준 이외의 방식(Alternatives)을 허용하는 것이 거의 없어야 한다 .

2. 명확하게 표현되어서 기업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

성(Consistency)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업의 주요 거래들을 포함하고, 새로운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Comprehensive)이어야 한다 .

4.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정보이용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정보가 적절하여야 한다.

[표 1] 국제회계기준의 핵심기준들(Core Standards)과 보험회계

IAS 기준서명 (제·개정 년도) 시행일 보험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1997) 1-Jan-99 ◎

2 Inventories (1993) 1-Jan-99

4 Depreciation Accounting (1994) 1-Jan-77

7 Cash Flow Statements (1992) 1-Jan-94 ◎

8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1993) 1-Jan-95 ◎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1999) 1-Jan-00

11 Construction Contracts (1993) 1-Jan-95

12 Income Taxes (1996) 1-Jan-98

14 Segment Reporting (1997) 1-Jul-98 ◎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998) 1-Jul-99

17 Leases (1997) 1-Jan-99

4) Kieso(200 1)에서 재인용 . 원문은 Jenkins, Edmund L ., 「Global Financial
Reporting and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1999, Financial Executive
Summit (Vancouver, B .C., May 2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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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기준서명 시행일 보험

18 Revenue (1993) 1-Jan-95 ◎

19 Employee Benefits (1998) 1-Jan-99 ◎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1994) 1-Jan-84

2 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1993)

1-Jan-95

22 Business Combinations (1998) 1-Jul-99

23 Borrowing Costs (1993) 1-Jan-95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1994) 1-Jan-86

25 Investment Properties (1998) 1-Jan-87

27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Subsidiaries (1994) 1-Jan-90

28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Associates (1998) 1-Jan-90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1994)

1-Jan-90

31 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s in Joint Ventures (1998)

1-Jan-92

32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1997)

1-Jan-96 ◎

33 Earnings Per Share (1997) 1-Jan-99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1998) 1-Jan-99

35 Discontinuing Operations (1998) 1-Jan-99

36 Impairment of Assets (1998) 1-Jul-99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1998)

1-Jul-99 ◎

38 Intangible Assets (1998) 1-Jul-99 ◎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1998)

1-Jan-0 1 ◎

주: ◎은 보험관련 기준서들을 나타낸 것임.

출처 : Kieso(2001), IASC(1999), Table 1, FASB(199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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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회계프로젝트의 추진

국제회계기준이 [표1]에서 보듯이 핵심기준들을 중심으로 체계를 잡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기준들은 보험을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서 다루

고는 있지 않다. 이에 따라 IASB는 1997년 보험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

으며 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5) 구성하여 내놓은 제1단계 연구결과가

1999년 12월에 발간된 보험현안보고서(Issues Paper on Insurance) 다.6)

IASB는 세계 각국의 의견수렴과정(Comment Letter Review)7)을 거쳐

2001년 12월 현재 기준서초안(DSOP;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의 일

부 공표하였으며 내년 초에 나머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2002년 중에

현장 검증단계를 거쳐 2002년 중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2003년 최

종 보험회계기준서(Final IAS)를 제시하고, 2005년 기준서의 시행이라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8)

2.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가 . 보험회사 중심과 보험계약(보험상품) 중심의 회계

5) 실무위원회는 의결권을 지닌 9명의 실무위원들과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

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위원들은 주요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증

권감독자기구(IOSCO),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국제계리인회(IAA), 미

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US FASB), 유럽평의회(EC)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6) 현안보고서는 20개 주제, 83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본문(제1권)과 구체적

인 예시와 용어해설, 각국의 회계제도 등으로 구성된 부록(제2권)으로

발간되었다.
7) IASB는 1999년 말에 보험현안 보고서 를 제시하고 2000년 5월31일까지

각국으로부터 138개의 응답서(Comment Letter)를 받았다.
8) IASC(1999), par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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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보험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에 대하여

기존의 보험사(Insurer) 중심의 회계에서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중

심의 회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보험회계기준의 적용범위

[그림1]과 같이 IASB는 보험사의 보험계약(A)은 물론 보험사가

아닌 일반기업들의 보험관련거래(B)도 보험회계기준의 대상 범위로

하고 있다.9) 반면에 일반거래(C)는 보험사라고 해서 일반기업의 회

계처리와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다른 국제회계기준

서를 적용하는 것이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있다는 근거에서 일반거

래를 보험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는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적 이유가 아닌 회계상 이점을 활용한 임의

적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

그러나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서 각종 감독요건의 적용

과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보험사 재무보고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회계기준이 보험사의 비보험거래도 다루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10) 국

내 보험회계의 경우 현행 준칙은 A, C형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

고, 보험사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게 B형 거래를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감독회계는 A, C형 거래만을 다루고 있으며, 유사보험

9) IASC(1999), para. 11.
10) IASC(1999),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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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독권 제약으로 B형 거래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험, 은행과 증권간 공통영역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겸업화

(Financial Convergence) 추세와 감독권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있는 유

사보험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회계기준은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험사의

특수한 재무제표 양식 등 정보이용자의 이해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C형 거래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다.11) 다만, 현재 국내 회계

기준은 업무영역별로 규정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제기준이 지향하는 일종

의 통합기준으로의 전환은 보험 이외에 은행, 증권 등 다른 분야와의 조율

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국내 적용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나 . 금융상품과 보험계약

보험계약중심의 회계기준을 전제로 할 때 보험계약을 어떻게 정의하는

가의 문제가 남는다. 핵심기준이 보험을 직접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지만,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2(재무제표상 표

시와 공시)와 IAS 39(인식과 측정)는 다음과 같이 금융계약과 보험계약을

정의함으로써 보험계약을 금융상품의 범주로 인정하면서도 적용 대상에서

는 제외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이란

계약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을 계약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 및 지분증

권을 가져오는 계약이다. (IAS 39)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이란

보험사가 특정기간 안에 일어나거나 발견된 사건이나 환경으로 인하

여 사전에 지정한(identified) 손실리스크(risks of loss)에 노출되는 계약

11) 오기원(200 1),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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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손실리스크에는 사망(연금의 경우 생존), 질병, 장해, 재물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상해, 사업중단(기업휴지) 등이 포함된다 .12) (IAS 32)

IAS 39의 금융상품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계약 역시 계약상 권리나

의무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금융상품의 유·출입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융상

품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러나 IAS 32의 보험계약의 정의에서 손실리스

크는 가격리스크(Price Risk)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

계약을 일반금융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격리스크만을 갖는 파생상품

이나 재무리스크(Financial Risk)만을 지니는 경우를 보험계약에서 배제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4)

따라서 현안보고서에서는 보험계약을 다시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내용이 공표된 기준서초안(DSOP)에서는 현안보고서의 정의에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을 반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이란

"계약의 일방(보험사)이 사전에 지정한(Specified)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

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경우

(Adversely Affects)]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보험리스크(Insurance Risk)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특정 이자율, 증권가격, 현물가격, 환율, 물가 및 이율 지수, 신용등급

이나 이와 유사한 변수 등의 변동만을 초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15)

12) IASC(1999), pars. 13-14. 및 para. 13의 주(Note) 참조.
13) IASC(1999), pars. 527-528., para. 537. 금융상품 실무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of Financial Instruments Proj ect)의 토론서 pars. 6.23-6.26 인용

문 참조 . 이에 대해 보험계약은 장기생산이나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리

스크와 유사하여 금융상품 실무위원회 의견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
IASC(1999), pars. 530-532.

14) IASC(1999), pars. 16-18., 25.6. 이와 관련하여 IASC는 보험회계기준에서

보험계약 이외의 금융상품을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는 금융상품회계기준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pars. 95-109.
15) 현안보고서의 정의는 도박(Gambling)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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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의 정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험리스크의 이전으

로 정하고 있다. 현안보고서는 정의에서 여기서···변동만을 초래하는

재무리스크를 보험리스크와 구별하고 있으며, 가격리스크만을 가지는 파생

상품을 제외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계약임을 명기하고 있

다. 여기서 보험리스크란 사건 발생의 빈도(Occurrence)나 심도(Severity)가

당초 예상과 다르거나 그 이외에 발생사건의 보험금진전(Development)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이다.16) 여기에 기준서초안은 보험리스

크를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경우] 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추가

하여 보험계약을 도박 등과 구분하고 있다. 현행 국내 보험회계는 보험계

약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어 보험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사실상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7)

한편 보험계약은 보험리스크 이외에 최소 환급금의 보장, 보험료 투자

등에 따르는 재무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이나 투자수익 등이

지수 또는 이자율 등에 따라 변동하는 파생상품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18) 이에 대해 보험계약의 정의는 보험리스크가 배제된 계약을 그 형

태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매우 미세한 보험리스크만 지녀도 보험계약으

대해 비판자들은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을 정의에서 감안하지 않

은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IASC(1999), para. 25.1. 따라서 최근 일

부내용이 공표된 기준서초안에서는 정의에 [ ]부분을 추가하여 보험계

약의 정의를 보충하고 있다 . IASB(2001), Principle 1.2, para.1.19.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는 IASB(200 1), Principle 1.2., pars. 1.35-1.37. 참조.
16) 기준서초안에서는 불확실성, 즉 리스크는 보험계약의 핵심으로서 계약

체결시에 (1) 사전에 지정한 미래의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여부, (2) 특

정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는 (3) 사건 발생시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의 세 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가 불확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IASB(200 1), principle 1.2., para.1.24.
17)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 2-3. 이는 보험사 중심의 미국기준(SFAS60,

para.1)을 인용한데 따른 것이다. 오기원(2000), p .440.
18) 보험파생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엄창회(2000), pp .30-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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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느냐이다. 현안보고서는 재보험을 두 보험사간의 보험계약으로

정의하고 보험리스크의 전가 여부에 대해서 원수보험과 동일한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19) 보험리스크의 양에 대해서는 기준서초

안에서 충분한 보험리스크(Sufficient Insurance Risk)"가 있어야 함을 제

시하고 있다.20) 한편 IASB는 보험리스크가 보험계약 시점에는 존재했지만

기간 중에 리스크가 소멸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이를 보험계약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자를 계약상 권리와 채무가 소멸될 때

까지 보험계약으로 인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 1)

현안보고서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형태로서 재물보험, 제조물

배상책임·전문직배상책임·민·형사소송비용담보, 생명보험, 연금, 장해

및 의료보험, 이행·입찰보증, 제조물보증, 권원(부동산소유권)보험, 여행보

험, 대재해채권(CAT Bonds), 재보험 등을 예시하고 있다.22) 반면 보험리

스크가 없는 보험계약과 파생상품은 형태는 보험계약일지라도 보험계약의

19) IASC(1999), pars. 38-42.
20) 이에 대해 기준서초안은 계약이 충분한 보험리스크를 초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여기서 충분한 보험리스크는 계약에 따른 보험사의 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caus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present value of the insurer's net cash flows arising from
that contract) 것으로서 사건의 발생확률과 그에 따른 결과 모두(the
probability of the event and the magnitude of its effects)를 고려해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 IASB(200 1), Principle 1.3, para. 1.44, 이에 대한 예시

는 para. 1.47. 참조 .
2 1) IASC(1999), para. 46.과 IASB(2001), principle 1.4(Changes in the Level

of Insurance Risk) , para. 1.54.
22) 현안보고서와 달리 기준서초안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신용보험을

포함한 지급보증을 보험계약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보험계약의 정의

를 수정함에 따라 도박을 보험과 구별함은 물론 날씨파생상품을 보험

계약에서 배제함을 명시하고 있다 . 한편 연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

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기는 하지만 IAS 19(근로자급부제도), IAS 26(퇴
직급부제도)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보험회계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

고 있다 . IASB(200 1), Principle 1.2., para. 1.38., Principle 1.5., para. 1.58.,
para. 1.68.

13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로, 자가보험은 보험계약 자체가 없으므로 보

험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예시하고 있다.23)

그러나 보험권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단순히 보험리스크와 리스크의

이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풀링, 장기보증,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

나 계약지속(갱신)의 옵션, 확률추정을 통한 가격결정 등 다양한 특성을 포

괄하여 금융계약과 차별화해야 함을24)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

안보고서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찬반 논쟁의 근간이 되고 있다.

다. 보험요소와 투자요소가 결합된 보험계약의 분리회계 여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또 하나 살펴 볼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충분한

보험리스크를 지니고 있어야 보험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험리스크

와 재무리스크, 내재 파생상품 등이 섞여있는 경우(Bundling) 해당 계약

전부를 보험계약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안보고서는 기존 회계관행

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었다.

보험계약에는 사망급부와 같은 보험요소와 더불어 투자요소를 결합한

보험상품들이 많다. 국내에서 보험요소만을 갖는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

보험요소와 투자요소를 결합한 상품은 저축성 상품으로 불린다. 이 경우

저축성상품의 경우 그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보고할 것인가의 문제다.

분리의 논리는 보험산업과 자산운용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간 유사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상품의 법적 외형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를 기준으로 유사한 내용은 그 회계처리도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크인수에 따른 보험료수익과 투자상품에 따른 투자수

익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3) IASC(1999), pars. 25.9-25.10., IASB(200 1), Principle 1.2., para. 1.39.
24) Chambers(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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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잡한 보험상품을 상당한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분리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감독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하나

의 상품의 보아 동일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미

국의 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하나의 인식·측정기준을 적용할 때 요소

간 분리가 무슨 실익이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다.25)

또한, 분리(Unbundling)문제의 연장으로서 IAS 39에서는 혼합증권

(Hybrid Securities)의 경우 주 계약(Host Contract)의 특성 및 리스크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리스크를 지니는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도

록 하고 있다. 후자의 파생상품을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이

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도 금리연동이나 절대적 이자율로 투자수익을 보

장하는 경우 그 자체가 보험리스크를 수반하지는 않을 때 이를 보험계약과

분리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안보고서는 보험계약의 요소별 분리(Unbundling)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후 IASB는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적으로 공시되거나 계약조건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기

준서초안에서는 분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26) 그러나 내재

파생상품의 경우는 보험리스크를 수반하지 않고 주 계약과 별 관계가 없으

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27)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8)

한편, 제Ⅲ장에서 살펴 볼 보험계약에 공정가치 측정이 적용되는 경우 더

이상 분리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

25) NAIC(2000), p .7., IASC(1999), pars. 50-51., pars.4 11-4 12.
26) IASB는 보험계약의 투자요소 분리(Unbundling)라는 현안보고서의 입장

을 철회하였다 . IASC(2000), IASB(200 1), Principle 1.6, para. 1.72.
27) 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가, 이자율, 온

도변화 등 하나 이상의 기초변수(Underlyings)와 하나 이상의 거래단위

(Notional Amounts)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초기 순투자금액(Net
Initial Investment)이 거의 없다 .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역사적 원가

주의에 따른 파생상품의 재무제표 표시가 정보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정

보를 제공해왔고 금융상품회계의 개정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
28) IASC(1999), pars.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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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계기준의 기본 골격(Bare Borne)

가 . 회계기준개발의 출발점: 개념체계

모든 회계기준의 개발은 개념체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 현안보고

서에서도 보험회계의 국제기준을 개발하는 출발점을 IASC의 개념서

(IASC's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로 삼고 있다 .29)

[그림 2] IASC의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그림2]는 IASC의 개념체계를 표현한 것이다 . [그림2]의 최상위에

나타나는 재무회계의 목적은 수많은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

을 내리는데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 그리고 상태의 변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 여기서 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란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종업원, 채권자, 기타 외상거래자, 고객(보

29) IASC의 개념서는 상당부분이 미국 FASB의 회계개념서(SFAC)를 기초

로 하고 있다. IASC, 미국 등과 국내 회계개념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한국회계연구원 개념체계연구팀 등(200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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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 정부와 소속기관(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

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30)

재무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IASC개념서에서는 [그림2]의

초석을 이루는 회계공준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3 1) 첫째,

기업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가까운 장래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것이고 이 경우 청산이나 사업의 상당한 규모를 줄일 필요나 의도

가 없다는 가정으로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재무제표가 중단기준

(Break-up Basis)에서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발생기준

(Accrual Basis of Accounting)이다 . 이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수반

하지 않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인식하고 해당 기간의 재

무제표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32)

이러한 기본가정에서 산출되는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질적 특성을 갖춰야 한다 . 산출되는 정보는 이용자

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Understandability),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적절한 정보이어야 한다(Relevance). 또한 그 정보를 이용자가 신뢰

할 수 있어야 하고(Reliability), 정보가 기업 내부적으로는 여러 회계

기간들의 정보들과 비교가 가능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기업의 재

무제표 정보와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Comparability).

물론 이러한 4가지 특성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때로는 적

시적절한 정보와 충분한 증거력을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간의

경우처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 [그림3]은 [그림2]의 정보 유용성

을 보다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

30) IASC(1999), para.12 1, para.131, pars.133-136, para.667. 자세한 사항은

「The Jenkins Report」(www.aicpa.org), 한국회계연구원(2000) 참조 .
31) 회계개념서마다 기본 가정에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며, 흔히 기본 가

정인 계속기업과 기간별보고(발생기준) 이외에 경제실체와 화폐단위측

정도 추가되고 있다 . 한국회계연구원 개념체계작업반 외(200 1), p .17.
32) IASC(1999), para.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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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ASC 개념체계의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출처 : IASC(1999), pars. 123-125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이러한 특성을 지닌 정보들은 [그림2]의 오른쪽에 보이는 자산

(Asset), 부채(Liability)와 자본(Shareholder's Equity), 그리고 수익

(Revenue)과 비용(Expense)이라는 5가지의 정보형태로서 재무제표를

구성하게 된다 . IASC개념서는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후

의 잔여지분(Residual Interests)으로 정의하고, 수익과 비용을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33) 결과적으로 현안보고서는 대차대

조표의 인식에 있어서 보험계약이 자산이나 부채를 가져왔느냐 여

부 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 IASC개념서는 자산과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4)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생긴 자원을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이로부터 미

33) IASC(1999), pars. 127-128., IASC 개념서(The Framework), para. 49.
34) IASC(1999), para.128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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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경제적 효익(Future Economic Benefits)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기업의 현재 채무로서 경제적 효익을 가지

고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서 그 채무의 청산을 기대하는 것이다 .

나 . 대차대조표 중심의 인식·측정체계: 자산-부채방식

회계에서 인식(Recognition)이란 특정 항목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이냐 를 의미한다 . 지금까지 보험회계에서는 추정이 어려운 원가

를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측정이 가능한 수익과 연계하여 인식하는

이연-매칭방식을 적용해왔다 . 한편, 회계에서 측정(Measurement)이란

재무제표에 표시할 항목을 얼마로 표시할 것이냐 를 의미하는 것이

다 . 기존의 회계에서는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s)를 적용해왔다 .

그러나 금융권의 신상품 속출로 역사적 원가방식은 재무제표

정보의 적절성을 약화시켜 왔다 . 이에 IASB는 모든 금융상품의 공

정가치 측정을 대전제로 하여 금융상품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5)

금융상품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측정도 이런 맥락에서 나

온 것이다 . 이에 따라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

은 이연-매칭방식(Deferral-Matching Approach)36) 대신 자산-부채방식

(Asset-Liability Approach)을 인식체계로서 제시하고 있다 .37)

이연-매칭방식이 손익계산서 중심의 접근방식이라면 자산-부채방

식은 대차대조표 중심의 접근방식으로서 캐나다와 호주의 방식과

35) IASC(1999), pars. 174., 556. 금융시장의 공정가치 적용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본문 및 IASC(1999), para. 52 1. 참조.
36) IASC(1999), pars. 154., 162. 여기서 이연(Deferrals)이란 당기 현금계정에

는 반영되었지만 당기의 수익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수익의 발생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
37) IASC(1999), para. 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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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그림4] 참조).38) 실제로 현안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보험료

수익의 이연과 미경과보험료를 통한 부채인식이 아니라 부채 자체

를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39)

[그림 4] 이연-매칭방식과 자산-부채방식

다 . 보험부채의 측정에 초점 :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공정가치(Fair Value)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자발적인 거래당사

자들(Knowledgeable and Willing Parties)이 공정거래(Transaction under

Arm's Length Rule)를40) 통해서 자산을 교환하고 부채를 청산할 때

의 금액을 의미한다 . 다시 말하면 공정가치란 기본적으로 시장을 전

제로 해서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자발적인 거래 의

지를 가지고 외부거래나 내부거래라는 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공정

38) Chambers(200 1). Pelletier(200 1).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NAIC는 현

안보고서의 자산-부채접근방식이 경영성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고 비판한다 . NAIC(2000).
39) IASC(1999), para. 313.
40) 말뜻 그대로를 옮기면 제3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간

의 거래 등에서도 제3자와 거래할 때의 간격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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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를 행할 때 결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IAS 32에서는 금융상

품을 거래가 활발한 시장(Active Market)에서 판매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받거나 지불할 금액을 시장가치(Market Value)로 정의하고 있어

서 시장에서 자산과 부채가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시장가치와 공정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1)

IASC개념서는 자산과 부채의 측정속성(Measurement Attributes)으

로서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현행원가(Current Cost), 실현가치

(Realisable Value), 현재가치(Present Value)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

다 .42) 이러한 4가지 측정속성들은 모두 상황에 따라서 특정 시점에

서의 공정가치(Fair Value)를 나타낸다 . 그러나 역사적 원가는 최초

인식 이후에는 공정가치와 같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현행원가와

실현가치는 현재거래를 전제로 할 때 공정가치의 근사치라고 볼 수

있다. 현재가치는 장래현금흐름과 이자율 가정이 시장참가자들 이

사용하는 가정과 동일할 경우에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유용한 도구라

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실무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IASB는 이를 손해보험에

까지 확장하고 있으며,43) 그렇게 측정된 현재가치가 공정가치(Fair

Value) 또는 기업고유가치(Entity-Specific Measurement)44)여야 한다는

단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45) 현재가치가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4 1) IASC(1999), para. 168. 시장가치가 공정가치와 동일할 때 이를 공정시

장가치(Fair Market Value)라고도 부른다.
42) IASC(1999), pars. 169-17 1. 공정가치회계를 흔히 時價會計라고도 언급하

지만 현안보고서에서는 현행가치 또는 시가(Current Value; 時價)의 정

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현행가치

는 때로는 현재의 측정치라는 의미로서 공정가치와 비슷하고, 때로는

역사적 원가 이외의 모든 원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43) IASB(200 1), Principle 3.1, pars. 3.47-3.50.
44) 감액자산을 다루고 있는 IAS 36에서는 이를 사용가치(Value-in-Use)라고

언급하고 있다 . IASC(200 1), IASB(200 1), principle 3.1., para. 3.1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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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구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기업고유가치가

공정가치와 다른 점은 현재가치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할 때 적

용하는 가정이 공정가치처럼 시장참가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이 아니

라 기업 고유의 가정을 반영하는 경우이다 . 예를 들면, 특정 보험사

만이 특정 위험률에 대한 기대치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기초

로 한 미래의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46)

그런데 보험회계가 이렇듯 보험사 부채의 측정에 대부분의 논

의를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IA SB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그림5] 참조).

[그림 5] IASB가 추진중인 프로젝트와 보험회계의 초점

45) 현안보고서는 공정가치의 강제화에 대하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이를 기준서초안에서는 IAS 39의 존속을 전제로 기업고유가치를, 공정

가치를 채택할 새로운 금융기준서(IAS 39 대체)를 전제로 공정가치를

채택한다는 단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IASB(200 1), para. 1.87.,
principle 3.1, pars. 3.3-3.4.

46) 즉, 해당 보험사 이외에 시장참가자들은 얻을 수 없는 현금흐름정보를

보험부채의 측정에 반영하는 경우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

22



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현재 IASB는 보험프로젝트 이외의 주요 프로젝트로서 금융상품프로

젝트와 현재가치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안보고서는 IAS 39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상품 회계기준서 공표를 전제로 하여 보험회계기준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신 회계기준서의 적용대상에는 보험사의 금

융자산도 포함된다([그림5] 참조). 따라서 보험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

(Insurance Liabilities) 의 인식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47)

또한 현안보고서는 보험부채의 측정이 보험자산의 측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급부가 배당부 보험계약이나 투자

형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특정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48)

47) 최근 발표된 기준서초안(DSOP)에서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다만,
IASB(구 IASC)는 현안보고서의 입장을 완화하여 기존 금융상품회계기

준서 IAS 39의 존속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기업고유가치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금융상품회계기준서가 공정가치를 취할 경우 보험부

채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두 가지 대안을 명시하고 있다.
48) IASC(1999), para. 180. 이는 부채측정과 자산측정에서 측정기준이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측정에서 자산운용수

익률의 영향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다 . 제Ⅲ장에서 이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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